
「201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7년 3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43,824,747 44,888,969 102.43 30,039,311 68.54 14,849,658 33.88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미수

납액

(D)
D/A

(%)

결손

액

합 계 43,824,747 45,203,016 103.14 44,888,969 102.43 314,047 0.72

현 년 도 35,156,619 36,452,457 103.69 36,197,934 102.96 254,523 0.72

전기미수금 80,000 162,431 203.04 102,907 128.63 59,524 74.41

전기이월액 8,588,128 8,588,128 100.00 8,588,128 100.00 - -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824,747 44,888,969 30,039,311 14,849,658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824,747 45,203,016 44,888,969 314,047

회계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C/B

(%)

이월액

(D) D/B

(%)

불용액

(E) E/B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5,600,454 43,824,747 30,039,311 68.54 13,589,654 31.01 195,782 0.45

구분

회계별
계 건설개량

이 월
사고이월 계속비 순세계

잉여금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14,849,658 4,263,030 1,318 9,325,306 1,260,004

❍ 세출결산
(단위:천원)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3.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824,74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4,888,969천원,

세출결산액은 30,039,311천원이고, 잉여금은 14,849,658천원임.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824,747 30,039,311 13,589,654 195,782

❍ 세입결산액은 44,888,96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3%이며, 미수납액은 314,047천원임.

□ 세출결산 (단위:천원)

❍ 세출결산액은 30,039,31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89,65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0%이며

불용액(집행잔액)은 195,782천원이 발생하였음.

4. 검토결과

□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45,203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6,543백만원, 자본적수입 29,909백만원,

이월재원 8,751백만원임.

❍ 지출예산 결산액은 30,039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5,169백만원, 자본적 지출 20,363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4,507백만원임.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8,691백만원, 수입 36,198백만원

지출 30,039백만원, 차기이월액 14,850백만원임.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223,155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4.0%인 27,486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6,793백만원이 증가한 15,841백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20,693백만원이 증가한 207,314백만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등의 건설중인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임.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342백만원이 감소한 5백만원임.

❍ 자본총계는 223,150백만원으로 전기대비 27,82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6,910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31.3%증가한 6,418백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492백만원임.

❍ 총비용은 10,931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71백만원이 감소한 7,174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290백만원이 증가한 3,757백만원임.

❍ 4,02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적 요 금액(천원) 연간조정량(㎥) ㎥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5,253,324 3,780,586 1,389.55

총괄원가 17,246,170 3,780,586 4,561.77

톤당손실 3,172.22

요금현실화율(%) 30.46

요금인상요인(%) 228.29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 연간조정량은 3,780,586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5,253,324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389.55원임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7,246,170천원이며,

톤당 원가는 4,561.77원으로, 결함액은 11,992,846천원이며

228.2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

❍ 유수율은

연간생산량은 4,652,358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780,586톤으로 81.26%로 전기 대비

12.58%가 증가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 우리군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리적 여건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요금현실화와 영업비용 절감 노력, 유수율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노력으로 전기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감소하는 등 전기대비 경영이 일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 또한,「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제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

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6년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